
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[별표 2] <개정 2021. 10. 14.>

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

(제5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관련)
1. 소방서의 설치기준

가.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

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ㆍ군ㆍ구(지방자치단체인 구를

말한다. 이하 같다) 단위로 설치하되,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

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ㆍ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할 수

있다.

나. 가목에 따라 설치된 소방서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

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방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
다.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ㆍ공업단지ㆍ주택단지 또는 문화

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

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

다.

2. 119출장소의 설치기준

가.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ㆍ군ㆍ구 지역에 119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나.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거나 가목에

따라 이미 119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ㆍ공업단

지ㆍ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

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지역에는 119출장소를

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
3. 119안전센터의 설치기준

가.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119안전센터를 설

치할 수 있다.

1) 특별시: 인구 5만명 이상 또는 면적 2㎢ 이상

2) 광역시,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: 인구 3만명 이상 또는 면적 5㎢ 이상

3)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ㆍ군: 인구 2만명 이상 또는 면적 10

㎢ 이상

4)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시ㆍ군: 인구 1만 5천명 이상 또는 면적

15㎢ 이상

5)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: 인구 1만명 이상 또는 면적 20㎢ 이상

나. 가목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ㆍ공업단지ㆍ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



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

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4. 소방정대의 설치기준

가. 「항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소방정대를 설

치할 수 있다.

나. 가목에도 불구하고 항만의 이동 인구 및 물류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형 화

재의 위험이 있거나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소방

정대를 설치할 수 있다.

5. 119지역대의 설치기준

가.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ㆍ면 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㎢ 이상이

거나 인구 3천명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.

나. 농공단지ㆍ주택단지ㆍ문화관광단지 등 개발 지역으로써 인접 소방서 또는

119안전센터와 10㎞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.

다. 도서ㆍ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

기 곤란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.


